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9호서식] <개정 2016. 12. 30.>

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

성 명 생년월일

주 소 국 적

교육필증번호 발급일자

교육이수종목
조종실습 건설

기계 등록번호

   위 사람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4조에 따른 

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발급기관장 직인

< 주 의 사 항 >

 1. 이 증서로는 건설기계조종을 할 수 없습니다.

 2. 이 증서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6조에 따른 신

체검사서(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)를 첨부하여 시

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05㎜×148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